
[별표 1]

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(제22조 관련)

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자격정지 기준

1.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

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

법 제36조

제1항제1호

자격정지 6월

2.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

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

법 제36조

제1항제2호

자격정지 3월

3.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·정확하

게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

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

법 제36조

제1항제3호

자격정지 3월

4.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

확인·설명서에 서명·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

법 제36조

제1항제4호

자격정지 3월

5.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

에 서명·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

법 제36조

제1항제5호

자격정지 3월

6.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

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

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
법 제36조

제1항제6호

자격정지 6월

7.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6조

제1항제7호

자격정지 6월


